
‘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’의 의미

[대법원 1994. 05. 24. 선고 93누17225]

▣ 판시사항
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“보상금의 상당금액”의 의미

▣ 판결요지

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“보상금의 상당금액”이라 함은 같은 법에 따른 협의취득 당시 토지 등

의 소 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을 의미하며 여기에 환매권 행사 당시까지의 법정

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.


